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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세계 최대 규모의 국외 입양송출국인 과테말라에서 국외입양은 사회의 고질적 

병폐와 착종되어 왔다. 빈곤과 열악한 사회안전망, 확대 가족을 지탱시켜준 공동체 

붕괴, 선주민들의 궁핍, 아동 착취 상황은 국외 입양송출의 표면적 원인을 제공했다. 

여기에 폭정의 시기 동안 자행된 실종 사건들은 국외 입양송출 실상을 은폐하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외국인 유괴 괴담이 한창이던 1980년대에 실종된 아동 중 

상당수는 기실 국외로 입양되었다. 당시 정부와 군에서는 진실을 은폐하며 무고한 

희생자를 양산했는데, 일부 과테말라인들은 외국인들과 자국 내 방외인들을 유괴범이

나 장기밀매 사범으로 단정했다. 외국인 집단 공격이라는 후폭풍이 벌어진 데는 

36년간의 내전 기간에 자행된 제노사이드와 인권 유린으로 피폐해진 과테말라인들의 

상처가 있었다. 내전이 끝난 이후 불법 입양이 기승을 부리면서 과테말라 아동은 

여전한 위기에 처해 있다. 과테말라에서 국외입양의 제도화는 불법 입양이 활개를 

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오늘날 과테말라 아동이 처한 인권 침해는 아동의 권익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주요 입양송출국인 한국에서 과테말라의 사례를 교훈 삼아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주제어 : 국외입양, “실종”, 불법 입양, 과테말라 실종아동에 관한 진실, 

장기 밀매 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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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본고에서는 과테말라의 국외입양 전개 과정에 대한 이해가 국외입양의 문제에서 무관해지

기 힘든 한국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검토한다. 국외입양과 연관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추세에 발맞추어, 본고에서는 그간 한국에 거의 소개되어 오지 않던 과테말라 국외입양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본고에서 과테말라의 국외입양 전개 과정에 주목하는 까닭은 불법 

입양 및 입양 제도의 정치적 악용, 국외입양 제도화의 역기능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과테말라의 사례가 국외입양의 폐해를 개선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는 판단 

때문이다. 

국외입양 담론에서는 원가족1)과 헤어진 아동이 선진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안락하게 

살게 된다는 점이 부각된다(Leinaweaver 2013, 104). 최적의 양육 조건을 갖추었지만 

불임 등이 원인이 되어서 부모가 되지 못하는 선진국의 입양자(adopter)와, 제3세계의 

‘고아’가 국외입양 제도를 통해 가족이 된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상생 방안으로 

인식되었다(Choy 2013, 3). 입양수용국(receiving country)에서는 입양된 이후 순조롭게 

적응해서 살아가는 입양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입양 성공을 자축하기도 했다(Lindblad 

et al. 2003; Odenstad et al. 2008, 1804; Verhulst 2000; Von Borczykowski et al. 

2006).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국외입양 제도의 부정적 면모가 속속 드러나며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입양국에서 자살(시도)이나 범법 행위, 파양 이후 위탁보호 및 재입양, 

수감시설 구금, 사회·경제적 약자가 된 입양아(인) 비율이 비입양아(인)보다 월등히 

높게 조사된 것이다(Cederblad et al. 1999, 1329). 국외입양 제도에 드리워진 난맥상을 

지적하는 일군의 입양인은 근본적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유럽적 신체’로 서구에서 

살아가는 고충을 토로하는 입양인들은 입양된 이후 물질적으로 안락하게 살 수 있었으나, 

양부모 대상 감정 노동과 익명화된 공간에서 이민자로 오인되는 삶이 주는 정체성 혼란 

및 인종주의 피해, 원가족과의 재회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양부모들과는 차별화된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Shin et al. 2006).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입양 제도와 연관되어서 제기되고 있다. 친생부모가 살아있는 

아동이 ‘고아’로 둔갑돼서 입양되거나, 입양 기관이나 입양 중개인이 난처한 상황에 처한 

원가족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은 채 입양을 유도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보고되

1) 본고에서는 입양아(인)의 생물학적 부모를 원가족(birth family)과 친생부모(birth parents)로 부른다. 
입양으로 맺어진 부모를 본고에서는 ‘양부모’(adoptive family)라 부르며 입양을 준비 중인 예비 
양부모를 ‘입양자’(adopter)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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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Liem 2000; Trenka 2002; Trenka 2009). 하여 ‘고아’ 문제 해결의 첩경으로 

부각됐던 국외입양 제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려는 시도가 부쩍 활발해지고 있다.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과테말라에서는 국외입양의 부작용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 최대 규모로 자국 아동들을 미국 등지로 입양 보낸 과테말라의 상흔은 

입양 관련 괴담 형성과 불안의 폭력적 분출로 가시화됐다. 서구의 양부모들이 향유하게 

될 가치가 과장되어서 회자된 탓에 국외 입양송출과 관련된 음모이론이 기승을 부렸다

(Briggs 2012; Dubinsky 2010; Fonseca 2006). 당시 유행했던 입양 관련 괴담은 대부분 

입양아의 장기 적출이나 유괴와 연관됐는데, 선진국 환자들에게 이식할 건강한 장기를 

확보하기 위해 입양 제도가 악용된다는 우려이었다(Fonseca 2006, 158-159). 입양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염려는 과테말라에서 국외입양이 초국가적 범죄와 부패, 인권 유린과 

관련되어서 인식된다는 점을 보여주며 장기간 지속되었다. 

본고에서는 과테말라 국외입양의 전개 과정을 들여다보며 주요 입양송출국이 된 원인을 

이해해본다. 과테말라 측에서는 일종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과테말라 정부의 자발적 

의지로 국외입양을 활성화시킨 바 있다. 본고는 과테말라 아동 입양과정에서 입양송출국 

과테말라와 입양수용국 미국의 ‘상생’이 있었다는 데 착안하여, 헤이그 국가 간 입양협약(The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에서 강조한 ‘아동의 최대이익’(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이 

소홀히 다루어지는 양상을 살펴볼 터이다. 국외입양 제도의 애초 목표와 달리 국민국가 

및 양부모, 입양 기관들의 이익이 강조되는 현금의 상황을 과테말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것은, 또 다른 주요 입양송출국인 한국에서 국외입양의 폐단을 시정하는 데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이는 헤이그 국가 간 입양협약의 정신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준다.   

1. 선행연구 검토

오늘날 중남미 국외입양2)에 대한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인데3) 이러한 연구를 크게 네 

2) 중남미 국외입양의 역사는 다방면으로 전개된다. 과테말라와 콜롬비아, 엘살바도르의 대규모 아동 
입양송출로 인한 부작용, 아르헨티나의 불법 입양이 남긴 상흔, 아이티의 급작스러운 국외입양 
과정의 난맥상, 1960년과 1962년 사이에 벌어진 쿠바의 피터 팬 작전(Operación Pedro Pan)으로 
인해 아동들이 냉전체제 하 미국과 쿠바 간 외교전의 희생양이 된 운명, 괴담 유포가 도화선이 
된 브라질의 국외입양 종식 노력 등이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3) 폰세까의 브라질 입양 연구, 브릭스(Laura Briggs)와 더빈스키(Karen Dubinsky)의 중남미 지역 
국외입양 연구, 라이프센(Esben Leifsen)의 에콰도르 입양 연구, 라이나위버(Jessica Leinaweaver)
의 페루와 스페인 간 입양을 매개로 한 상호작용 연구, 로태비(Karen Smith Rotabi)의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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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경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중남미 지역 사회·정치 문제의 부산물로 나타난 국외입양의 전개 과정을 비판적으

로 성찰하고 있다(Hoelgaard 1998; Leifsen 2008; Rotabi et al. 2012a; Rotabi et al. 

2012b; Rotabi et al. 2012c). 여기에서는 법치주의 원칙과 투명성, 체계적 제도로 운영되지 

못하는 폐단이 중남미에서 불법 입양을 초래하는 문제를 다룬다. 둘째, 브라질처럼 국외입양 

중단 논의가 있었던 입양송출국에서 종식의 어려움을 다룬다(Fonseca 2006). 셋째, 중남미 

출신 입양인의 삶을 질적 방법론을 통해 다룬다(Leinaweaver 2013; Yngvesson 2010). 

넷째, 중남미 아동의 국외입양을 냉전이나 국제 원조와 같은 외교사 차원에서 다룬다(Briggs 

2012; Castañeda 2002; Dubinsky 2010). 위의 연구들은 국외 입양송출을 초래하는 

중남미의 고질적 문제처럼 국외입양 과정에 나타난 폐해와 중남미와 입양수용국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연구한다. 브라질 출신인 폰세까(Cláudia Fonseca)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연구자가 미국과 노르웨이, 캐나다와 같은 입양수용국 출신이다. 폰쎄까를 제외한 연구자들

의 글에서는 국외입양의 문제점을 시정해가는 중남미 내부의 노력이 자세하게 조명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비교적 활성화된 과테말라 국외입양에 대한 연구는 기간별로 두 시기로 나뉜다. 

우선 입양과 관련된 괴담 유포와 아동 실종이 정점에 달한 내전 기간에 발생한 국외입양 

연구가 다수 발표돼 있다(Briggs 2012; Castañeda 2002; Dubinsky 2010).4) 학정을 

일삼던 정권이 내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결과 오래도록 

괴담 유포 세력이 밝혀지지 않은 한계가 지적된다. 더불어 과테말라의 국외입양 폐단을 

국외입양 원인 분석, 호울고르(Suzanne Hoelgaard)의 콜롬비아 입양 연구, 잉베쏜(Barbara 
Yngvesson)의 중남미 출신 스웨덴 입양아 연구, 달렌(Monica Dalen)의 중남미 태생 입양아와 
한국 태생 입양아의 학력 비교연구가 발표돼 있다.

4) 브라질뿐만 아니라 쿠바에서도 아동 관련 괴담은 입양 열풍을 초래했다. 더빈스키는 국외입양과 
관련하여 전 세계 아동을 크게 세 부류로 구분한다. 그는 ‘혼종적 아이’와 ‘국가적 아이’, ‘실종 
아이’로 아동을 분류한다. 이 가운데 ‘국가적 아이’는 미국에 입양된 쿠바 아동을 일컫는다. 미국의 
CIA가 주축이 되어서 실행한 ‘피터팬 작전’으로 말미암아 쿠바를 탈출하게 된 쿠바 아동이 14,000여명
에 육박한다(Dubinsky 2010, 6). 입양되기 전 쿠바에서 부모와 살던 아동은 미국 등 자본주의 
국가에 입양되며 원가족과 헤어지게 된다. 카스트로가 집권을 시작할 무렵 쿠바에서는 쿠바에 
잔류하면 아동이 불행해질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된다. 부모와 격리된 후 강제노역을 해야 한다거나, 
소련에 입양되어서 사회주의자로 성장하게 되거나, 심지어 장기매매 피해자가 되어서 살해될지도 
모른다는 유언비어가 급속도로 유포되었다(Dubinsky 2010, 25). 1960년에서부터 1962년까지 
실시된 <피터팬 작전>은 이름 그대로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이 소문은 시사주간지 <TIME>에 
기사화되며 실제 위협으로 인식됐다(Briggs 2012, 154; Dubinsky 2010, 34). 그러나 당시 쿠바 
전역을 휩쓸던 괴담이 허구로 밝혀지면서 이산가족이 된 사람들의 상실감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모든 ‘페드로 팬’이 미국 가정에 입양된 것이 아니어서, 일부 아동은 미국과 근접한 주(住)의 
보육시설에서 기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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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Banks 2004; Bhabha 2004; Smolin 2006). 이 연구에서는 

과테말라의 불법 입양 실태에 관한 입양수용국의 반발을 다루며, 중남미 최대 수준의 

합계출산율과 빈곤, 영아사망률이 불법 행위를 초래하는 문제를 지적한다(Rotabi et al. 

2012a). 

하지만 과테말라의 국외입양 연구를 미국 연구자들이 주도하면서, 과테말라 내부의 

시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과테말라의 국외입양 연구가 백인 양부모나 

입양수용국의 시각을 탈피해야 할 시점에서, 본고는 현금의 국외입양 논전에서 주도권을 

갖는 서구에서 경시되기 쉬운 문제를 짚어내는 데 의의를 둔다. 

Ⅱ. 과테말라 국외입양 제도의 형성 

1. 과테말라 국외 입양송출의 원인

이 절에서는 국외입양을 21세기 이후 본격화한 아프리카나, 동구권 몰락 이후 국외입양을 

대폭 증가시킨 러시아 등과 달리, 20세기부터 오늘날까지 국외 입양송출을 지속하는 

과테말라 국외입양의 원인을 살펴본다.  

첫째, 과테말라에는 입양될 수 있는 아동이 상대적으로 많다(Banks 2004, 38). 과테말라

에서는 빈곤이나 열악한 사회복지 및 전통적 확대 가족 개념의 축소5) 등으로 원가족이나 

지역공동체가 양육하지 못하는 아동이 국외로 입양되는 사례가 많았다. 과테말라의 합계출

산율은 2016년 기준 2.83명으로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높다(The World Factbook 2017). 

입양아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원주민의 합계출산율은 6명을 상회한다(Banks 2004, 39; 

Groza et al. 2009, 650).6) 건강한 신생아를 입양 기관에 양도할 시 친생부모는 상당 

5) 입양되지 않더라도 확대 가족과 함께 비교적 순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까지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입양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브라질식 입양(adoçao à brasileira)은 
지역공동체와의 유기적 연결망 속에서 이루어지는 양육이다. 보통 친생부모(birth family)만을 
부모로 간주하는 서구와 달리, 브라질 빈민가에서는 아동이 다수의 어버이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한다. 
부모가 빈곤이나 질병으로 고난에 직면했을 때 아이는 일시적으로 타인의 집에서 생활하기도 
한다. 이 경우 아이는 친생부모뿐 아니라 위탁보호를 맡아준 이도 ‘엄마’로 간주한다(Fonseca 
2002b, 204). 아이는 이후 원가족의 집으로 복귀하기도 하지만, 영구 보호가 아니라 일시적 보호에 
그칠 수 있다. 부모가 집 밖에서 유급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빈민가에서는 마을에 남겨진 아동들을 
가사노동을 하며 집에 머무는 여성이 공동육아 방식으로 돌봐주곤 했다. 빈민가 아동에게 이 
여성 역시 광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Fonseca 2002c, 402). 하지만 브라질에서는 공동육아 
방식이 약화되거나 입양 기관이 빈민가에 침투한 결과, 확대 가족에서 자라나는 아동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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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받는다(Rotabi et al. 2012a, 404). 소외 계층이 5년을 꼬박 벌어야 마련할 수 

있는 돈을 단번에 마련할 수 있는 제안은 궁핍한 원가족을 유혹한다(Groza et al. 2009, 

654). 이러한 실태로 인해 자녀를 입양 기관에 양도하며 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존재한다. 

또한, 과테말라의 도시화 비율은 2015년 기준 51.6%로 낮은 편이나 이촌향도가 증가하고 

있다(World Bank Group 2016). 객지에서 노동하는 여성이 혼외관계에서 임신할 경우 

자식을 기르기 어려운 조건도 입양아 발생 원인이 된다(Groza et al. 2009, 652). 지역 

공동체에 속한 여성이 혼외관계에서 출산한 아동을 확대 가족의 지원 속에서 양육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이주여성들은 이러한 지원을 받기 어렵다.  

둘째, 국외입양이 장기화되며 입양 관련 인력이 증가한 것이 입양의 상시화로 귀결되고 

있다. 계층을 망라해서 국외입양 사업에 관여하는 과테말라인들은 불법 입양을 절차를 

준수한 정식 입양으로 위조하는 데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법조인과, 이 작업에 공모하는 

의료진, 국내입양보다 국외입양을 우선시하는 입양 기관 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Briggs 

2012, 192; Fonseca 2006, 158). 불법 입양 혐의로 지탄을 받는 입양 중개인은 빈곤지역에서 

재정난이나 질병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산모들을 찾아 나선다(Rotabi et al. 

2012c, 130). 건강한 신생아 공급을 위해 임산부를 전용 시설에 기거시키며 관리하기도 

하는 입양 기관에서는 산모가 중도에 입양 의지를 철회할 경우 제공한 비용을 전액 반환하게 

한다(Groza et al. 2009, 654; Rotabi et al. 2012b, 115). 이미 사용한 금액을 상환할 

수 없는 빈곤한 산모들은 고육지책으로 자식을 입양 보낸다. 

미국인들은 과테말라 아동을 입양하며 막대한 입양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한 명의 아동을 

입양하며 대략 25,000 미국 달러에서 40,000 달러를 낸다. 입양 수수료 책정 기준과 

사용 내역은 외부에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Rotabi et al. 2012c, 131). 일각에서는 입양 

수수료 중 상당 금액이 불법 입양 중개인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추정하며 생모를 포함한 

원가족이 받는 금액이 미미하다고 추정한다(Garigan 2007, 180). 입양 기관이나 중개인, 

입양자가 친생부모에게 금전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으나 아동 매매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Rotabi et al. 2012a, 130). 산모가 자식을 입양 보내기로 결심하면 

불법 입양 조직은 가짜 엄마까지 급조해서 법원으로부터 입양 서류를 발급받는다(Banks 

2004, 42). 막대한 이득이 확보되는 입양 산업에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가담하는 것이다

6) 중남미에서는 낙태수술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De Jesus 2013, 3).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했거나, 임신 상태 혹은 출산으로 인해 산모가 위험에 처하더라도, 낙태가 전면적으로 
불허된 니카라과나 엘살바도르 같은 국가가 있다(Amnesty International 2009, 7; Amnesty 
International 2014, 6).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출산했거나 자녀가 많아서 양육에 부담을 느끼는 
일부 여성이 자식을 입양 보내기도 한다. 한편, 과테말라는 여타 중남미 국가에 비해 낙태법이 
매우 강경한 편이 아니다. 과테말라에서는 임산부의 건강이 위협받을 경우 최소 두 명의 의사의 
승인 하에 낙태 시술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Brosna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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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bi et al. 2012c, 131).7) 

셋째, 중남미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와의 공조 속에 국외입양이 추진된다.8) 

미국 정부와의 외교 관계도 과테말라의 국외입양에 영향을 미친다(Banks 2004, 43). 

미국에서는 1973년에서부터 1983년까지 국외입양이 이전보다 두 배가량 증가하는데, 

콜롬비아와 페루, 과테말라, 칠레 등 1970년부터 1980년대까지 우파정권이 집권한 국가에

서 미국과의 우방 관계가 국외입양에 영향을 미쳤다(Briggs 2012, 161). 

넷째, 서구의 미디어에 그려지는 과테말라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가 일부 서구인의 아동 

‘구출’(rescue) 동기를 자극하기도 한다. 입양과정에서 입양송출국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기 

일쑤이다(Hoelgaard 1998, 206). 서구에서 중남미를 연상하면 떠오르는 범죄나 마약 

거래, 빈곤, 폭력, 부정부패 이미지는 아동이 온전하게 성장하기 힘들다는 관념을 각인시킨

다. 서구에서 중남미 관련 이미지는 아동 입양 이후에도 특이한 반응을 일으키는데, 일부 

양부모는 중남미 출신 입양아(인)의 중남미계 갱단 가담 가능성을 걱정하기도 한다

(Leinaweaver 2013, 118). 반면 고난에 처한 중남미 아동을 입양함으로써 가치를 추구하는 

이들도 존재한다(Groza et al. 2009, 655).9)

2. 과테말라 아동 입양을 둘러싼 국가 간 이해관계

과테말라 아동이 미국 등지에 대규모로 입양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한 이해에 덧붙여서, 

서구의 양부모들이 아동을 입양하며 얻은 가치를 살펴보는 것은 국외입양을 보다 현실적으

로 이해하는 시각을 제시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과테말라 및 입양수용국들에서 과테말라 

아동 입양 과정에서 얻는 이점을 살펴본다. 

우선 아동이 대거 국외로 입양되는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인구 증가로 

고민하는 국가에서는 아동을 국외로 입양 보내며 인구 감소 효과를 부분 달성할 수 있다

7) 한국이나 인도에서는 국외로 입양되는 아동 비율이 국내입양을 추월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Yngvesson 2010, 32). 반면, 전체 입양에서 98%가량을 국외입양이 차지하는 과테말라의 상태는 
이례적이다(Groza et al. 2009, 653; Wilson et al. 2005, 743).

8) 중남미에서 콜롬비아와 과테말라, 아이티, 멕시코, 페루, 브라질이 대표적 입양송출국이다(Selman 
2016, 3).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가정에 입양된 국외입양아 중 22%가량이 중남미 출신인데
(The Bureau of Consular Affairs, U.S. Department of State 2016) 이 수치는 오늘날 한국과 
중국, 러시아가 세계 최대 입양송출국으로 남아있지만, 국외입양 건수를 대륙별로 집계했을 때 
중남미가 세계 최대 입양송출 대륙임을 확인해준다(Briggs 2012, 11). 

9) 과테말라의 입양아 중 선주민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현상은 인종이나 에스니서티에 따라 사회・경제
적 지위가 달라지는 현실과 연관돼 있다(Gibbons 2015, 2). 국내입양이 태부족한 과테말라에서 
상당수의 라디노는 마야계 아동 입양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Groza et 
al. 2009,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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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seca 2002a, 200). 1970년대 한국에서는 해외이주 장려와 국외 입양송출이 인구 

감소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Kim 2012, 119). 둘째, 국외입양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전문 인력’이 등장하면서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두게 된다. 입양송출국에서는 국외입양을 

주도하는 법조인과 사회복지사, 번역가, 공증인, 위탁부모를 비롯한 돌봄노동자 등 다수가 

입양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영속성을 추구하는 입양 기관들의 활황으로 

국외입양 종식이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10) 셋째, 입양자가 아동을 입양하며 지출하

는 고액의 입양 수수료는 외화벌이 수단이 되기도 한다(Dubinsky 2010, 108). 여러 

입양송출국에서는 입양 시 양부모가 아동의 출생국에 방문해서 직접 인도해갈 것을 요구한

다(Dorow 2006; Fonseca 2002b, 32). 양부모가 교통편과 숙박 시설, 식당, 현지 가이드 

및 통역가를 이용하며 입양 수수료 이외에도 입양송출국은 외화를 벌게 된다. 넷째, 성인 

입양인은 향후 입양송출국과 입양수용국의 관계에서 가교 역할을 할 자산으로 기대를 

받는다(Kim 2010, 228). 성인 입양인의 출생국 방문이 보편화되는 시점에서 사후 입양 

서비스(post adoption service)는 입양송출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트렌카 2010, 

41). 

한편, 입양수용국에서는 국외입양 과정에서 확보하는 장점이 많기에 장기간 국외입양에 

적극적이다. 첫째, 불임이나 동성애, 독신 등으로 출산할 수 없는 사람들은 외국 아동을 

입양함으로써 부모 되기 욕구를 실현할 수 있다. 서구에서는 완전한 수준의 시민권

(citizenship)을 누리기 위한 선결 조건에 중산층 지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된 

핵가족, 이성애자로서의 성적지향이 포함된다.(Briggs 2012, 139; Howell 2007, 6; Kim 

2010, 117). 양부모는 무자녀 커플로서 절감했던 소외감을 입양아를 양육하며 극복하게 

된다. 둘째, 인구 감소 및 고령사회와 같은 인구 위기와 불임 커플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입양수용국에서는 국외에서 아동을 입양하며 인구 위기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게 된다

10) 20세기에 대표적 입양송출국이었던 브라질에서는 국외 입양송출을 초래하는 문제로 입양이 증가했
는데, 입양아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문이 횡행하자 브라질 여론이 요동쳤다. 빈곤여성 
중 일부가 불법 입양 중개인에게 소액을 받은 뒤 신생아를 양도하는 문제가 보도되며, 자국 
아동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회를 성토하는 여론이 확산된다(Fonseca 2002a, 28; Fonseca 2006, 
158; Smolin 2006, 168). 브라질 정부는 마침내 국외입양 중단을 천명했지만 입양아 수만 감소했을 
뿐 국외입양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에서 국외입양을 종식시키려는 움직임에 성과가 
없었다고 보는 데는 어폐가 있다. 1989년에 2,000여명에 육박하던 국외 입양 송출이 2000년에 
이르러 400여명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Fonseca 2002a, 29). 브라질의 국외입양 감소는 브라질만
의 노력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었다. 1990년대 이후 신흥 입양송출국이 국외입양 시장에 대거 
진출한 것이 전통적 입양송출국의 입양송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 루마니아와 러시아, 
중국 등이 자국 아동들을 대거 서구에 입양 보내며 입양될 수 있는 아동 공급이 폭증했다. 
이 조건과 결합하여 브라질의 국외 입양송출은 21세기 이후 주춤세가 이어진다(Fonseca 2002b: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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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naweaver 2013, 17). 실제 몇몇 입양수용국에서는 이주자 유입과 국외입양이 인구 

문제를 푸는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Ruzik 2008, 2). 셋째, 국외입양 과정에서 양부모와 

입양수용국은 주도권을 갖게 된다. 양부모의 욕구에 걸맞게 입양아의 연령과 인종, 국적, 

젠더를 선택하는 시장원리 속에서 공산품을 선택하듯 양부모들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 조건을 제공받게 된다(Dorow 2006, 20). 일부 양부모는 중남미 아동을 입양한 

이후 기대에 흡족하지 않거나, 입양아가 심각한 건강 상태일 경우 파양하기도 한다(Barni 

et al. 2005, 46~49). 넷째, 국외입양 과정에서 입양송출국과 맺은 관계는 추후 부수적 

이익을 창출하므로 향후 경제 발전이나 외교에 부과 혜택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며 과테말라 아동이 국외로 입양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 

불법요소가 가미되며 난맥상을 보이는 과테말라의 국외입양 실태를 후술할 절에서 

살펴본다. 

Ⅲ. 과테말라 국외입양의 전개 과정 

1. 괴담의 형성 및 국외입양 전개 과정

본 장에서는 인구비율상 국외 입양송출 비율이 가장 높은 과테말라의 내전 기간 중 

실종 아동이 입양아가 된 사정에 주목한다(Banks 2004, 32). 중남미에서는 역사적 파국을 

맞이할 때마다 입양이 본격화되는 등 국가적 상흔이 입양으로 귀결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11) 1994년 과테말라에서는 인신매매범들의 아동 유괴 소문이 파다했다. 거듭되는 

11) 아르헨티나에서는 군부가 적으로 경멸하던 인사의 자녀를 유괴해서 친군부 인사들에게 입양시키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는 1976년부터 1983년까지 지속된 ‘더러운 
전쟁’(Guerra Sucia) 기간 중 발생한 불법 입양 사태가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아르헨티나에서는 
‘좌파 불순분자’로 매도된 반체제인사의 자녀뿐만 아니라, 체포될 당시 임신 중이었던 여성이 
출산한 자녀까지 불법으로 입양시켰다. 500여명으로 추산되는 입양아 중 일부는 칠레를 비롯한 
국외로 입양되기도 했다(BBC 2014, Briggs 2012, 171). 아르헨티나 군부정권이 불법 입양에 
치중한 원인으로 좌파 단죄 및 소위 ‘불순분자’에게 태어났지만 아이만큼은 ‘정상가족’에서 양육하며 
새 삶을 부여해야 한다는 가치가 논의된다(Briggs 2012, 162). 당시 수용시설에 수감된 임산부 
중에는 임신상태에서 납치된 이들뿐 아니라 군인들의 성폭행으로 임신한 후 출산하자마자 살해당한 
산모들도 포함돼 있었다.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의제화한 <5월 광장 어머니회>(Asociación 
Madres de Plaza de Mayo)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극심한 탄압과 신변 위협 속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후 아르헨티나에서는 <망각과 침묵에 반대하는 정체성과 정의를 
위한 아들딸들>(Hijos e Hijas por la Identidad y la Justicia contra el Olvido y el Silencio)이라는 
시민단체가 출범하면서 ‘더러운 전쟁’ 기간에 자행된 불법 입양 문제를 집중적으로 성토하고 
있다(박구병 2006). 



과테말라 국외입양 전개 과정 연구  | 153 | 

아동 실종에 격노한 사람들은 외국인과 자국 내 방외인들을 표적으로 삼았는데, 당시 

사라진 아동 대부분 게릴라 소탕을 벌이던 군부에 의해 유괴된 뒤 국외로 입양되었다. 

아동 실종 연루 세력이 규명되지 못한 결과 애꿎은 사람들에게 책임이 전가되었다. 

과테말라인들의 극단적 대응은 집단학살과 인권 유린이 횡행하던 내전 기간의 대혼란과 

원주민들의 상처를 방증한다. 과테말라에서는 1980년대 초중반 농촌지역에서 암약하며 

정권반대 투쟁을 벌이던 소수의 게릴라를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20,000여명의 무고한 

원주민이 학살당했으며(Briggs 2012, 178) 440여개의 원주민 공동체가 파괴되었다(Coope 

et al. 2006, 526; Dubinsky 2010, 105). 1982년 환경 파괴 우려가 제기된 칙소이 댐 

건설에 반대한 주민들을 소탕할 때, 군부에서는 초기에 성인 남성들만 살해하다가 종국에 

여성들과 아동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살육했다(Rotabi et al. 2012c, 131). 내전 기간에 

학살된 희생자 중 93%가량이 군부의 제노사이드 피해자로 추산된다(Briggs 2012, 178). 

당대 과테말라 정권은 지역공동체 파괴 목적으로 유괴를 서슴지 않았으며, 실종 아동 

사진을 산에 뿌린 뒤 은둔해 있던 농민이 행방불명된 자식과 상봉하기 위해 하산하면 

학살하기도 했다(Dubinsky 2010, 106). 자식을 여읜 부모가 삶의 근거를 상실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군부에서는 유괴와 불법 입양을 조직적으로 감행했다. 

민심이 흉흉하던 과테말라에서는 1984년에 접어들며 외국인이 원주민 아동들을 불법

으로 입양 보내는 중개인이라는 괴담이 급속도로 확산되며(Dubinsky 2010, 10) 일군의 

외국인 관광객이나 활동가, 과학자가 집단 린치를 당하는 사태가 속출한다(Briggs 2012, 

184).12) 충격적 사태는 미국의 인권운동가 준 웨인스톡(June D. Weinstock)에게 발생했다

(Castañeda 2002, 116). 당시 몇몇 서방 활동가들이 원주민들과 연대하여 해방운동을 

벌이거나 현지 아동들을 보살피고 있었다(Briggs 2012, 186). 1994년 산 크리스토발 

베라파스에서 수백 명의 주민이 그녀를 유괴범으로 의심해서 수차례 칼로 찌르는 등의 

무자비한 공격을 가해서 중상을 입혔다.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진 원인으로 일각에서는 

외국인이 과테말라 아동 실종을 주도했다는 소문을 유포한 군부를 지목하고 있다(Briggs 

2012, 190; Castañeda 2002, 118; Dubinsky 2010, 110-111). 

브릭스는 당시 과테말라의 풍경을 “괴물 이야기들”(monster stories)이 만연한 “비문명적 

전쟁”(uncivil war) 시기로 부른다(Briggs 2012, 184). 

더빈스키는 당시 실종 아동으로 규정된 아동들이 국외로 입양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12) 1994년에 과테말라를 여행 중이던 미국 여성은 산따 루씨아 꼬스말과빠에서 경찰에 의해 유괴범으로 
의심받은 뒤 투옥되었다. 경찰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주민들은 경찰서에 난입해서 라슨(Melissa 
Larson)을 응징하려 했으나, 이미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분개해서 경찰서를 파괴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과테말라의 다른 마을에서는 스위스 화산학자를 비롯한 
과학자들이 유괴범으로 의심을 받아서 공격을 받기도 했다(The New York Time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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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과테말라 정부를 비롯한 입양 관련자가 사태를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진실을 

함구했다고 지적한다(Dubinsky 2010, 108). 이 사건은 분노가 들끓던 와중에 타자를 

희생양 삼아 내부 불안을 진정시킨 것이었지만, 이면에는 정부의 폭정과 오랜 내전으로 

민생 불안이 극에 달한 과테말라인들의 외상이 있었다(Castañeda 2002, 120). 한때 희생자

였던 이들이 가해자가 된 형국은 다른 입양송출국에서 재발되지 않았지만, 중남미 전역에서 

입양 관련 괴담이 지속적으로 유포되었다(Fonseca 2002a, 35). 국외입양 관련 미확인 

정보가 쉽사리 유통되는 환경은 입양아들의 삶을 우려하는 집단 심성을 표출한다.13) 

실종아동 괴담을 이용한 통제 수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자 관계 당국은 국외 

입양송출을 노골적으로 추진한다. 대중 통제 방안으로 활용되던 국외입양의 이점을 확인한 

당국에서 국외입양 제도를 산업적 측면에서 활용하게 된 것이다. 후술할 절에서는 불법 

입양으로 점철된 과테말라 국외입양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2. 과테말라의 입양 제도화의 역기능

중남미 국외입양은 사회·경제적 모순의 결과물로 나타나는데, 낙태가 제한된 현실에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처지의 여성들은 불법 입양 유혹에 취약해질 수 있다(Gailey 2010, 

107). 자녀를 입양 중개인에게 양도하는 생모는 국외입양이 자식과의 친족관계(kinship)를 

단절시킨다는 점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중대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입양 과정에서 

친권 포기 각서가 위조되거나 뇌물 수수, 서류 조작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중남미와 

동유럽의 일부 국가, 캄보디아 등지에서 불법 입양이 성행하고 있다(Gailey 2010, 99; 

Groza et al. 2009, 653).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입양 기관들과 유착된 일부 관료나 

전문가가 국외입양을 이윤추구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점이다(Briggs 2012, 192). 중남미 

내 엘리트 집단,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공증인과 같은 중간계층, 그리고 입양아의 친생부모와 

같은 빈곤 계층이 망라된 각계각층이 불법 입양 커넥션에 연루돼 있다(Dubinsky 2010, 

13) 1993년 브라질의 영향력 있는 언론 <폴랴 지 상파울루>(Folha de S.Paulo)의 브라질 아동의 
이탈리아 입양 보도가 물의를 일으켰다. 이 보도에서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프랑스 
대표단이 아동 인신매매 문제를 거론한 발언을 출처로 삼았다. 이탈리아에 입양된 4,000여명의 
브라질 아동 중 단지 1,000명만 생존해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나머지 3,000여명은 학대로 인해 
사망했으며 피해자 중 장기밀매 피해자도 있다는 것이었다. 1994년 BBC에서는 브라질 장애아들이 
국외로 입양되는 주된 원인이 불법 장기 적출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해 볼네이 가라파(Volnei 
Garrafa)는 이탈리아인과의 공동 저작 인간시장(O mercado humano)에서 지적장애 아동이 
입양되는 원인이 장기 적출이라고 명시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브라질의 한 판사는 1994년에 
국외입양 모리토리엄을 선언하며 관련 조사에 임했지만 음모이론을 입증하는 증거가 확인된 
바 없다(Fonseca 2002a,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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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Fonseca 2006, 158; Smolin 2006, 125). 이러한 제반 사실로 인해 브릭스는 지명도 

있는 친(親)입양 연구자 바르톨렛(Elizabeth Bartholet)이 언급한 ‘누구의 자식도 아닌 

아동들’(Nobody’s children)이라는 법적 개념이 환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Briggs 

2012, 17). 입양아가 ‘누군가의 자식’(somebody’s children)이라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하는 브릭스의 말은 사회의 지지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었다면 상당수의 

빈곤한 산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비롯된다. 

과테말라에서 불법 입양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태부족한 사회복지, 이촌향도로 

인해 지역공동체와 단절된 이주여성들의 고충(Rotabi et al. 2012b, 113), 열악한 여성인권

(Rotabi et al. 2012c, 134)과 아동인권, 저조한 출생 등록 비율(UNICEF 2007)과 가정에서 

출산하는 문화(Payton 2015, 3), 고립된 지역 거주로 인한 외부와의 소통 장벽이 지적된다. 

출생 미등록 아동은 불법 입양이나 영아유기 및 학대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Smolin 

2006, 166). 서류상 존재하지 않은 아동의 운명은 아동을 매매 수단으로 간주하는 중개인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며, 급기야 고아로 둔갑돼서 미국 등지에 입양되기도 한다(Bhabha 

2004, 182). 

과테말라의 불법 입양 실태에 대한 전 방위 압력이 여러 입양수용국에서 빗발치자 

과테말라 정부는 마침내 2003년에 헤이그 국가 간 입양조약에 가입한다. 이 조약에서는 

원가족 양육을 우선 추진하되, 피치 못할 경우 국외입양보다 국내입양을 우선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Yngvesson 2010, 19). 입양의 전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가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는(Rotabi et al. 2012c, 130) 이 조약은 과테말라처럼 국외입양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며, 소위 ‘아동 교환’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기 쉬운 국가에 

절실히 요구되었지만, 조약 가입 이후에도 불법 입양이 근절되지 않았다. 미국이 2010년에 

과테말라 아동 입양 일시중단이라는 강경책을 내놓았지만 과테말라의 굴곡진 입양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다(Rotabi et al. 2012b, 109; Rotabi et al. 2012c, 131). 

3. 과테말라 아동의 현실과 미래

  과테말라 아동이 전 세계 입양 논쟁에서 자주 거론되는 원인은 국외입양을 야기하는 

문제가 산적한 것과 관련돼 있다. 과테말라 아동은 불법 입양에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적·신체적 학대, 살해, 조혼 압력, 미취학, 출생신고 미등록으로 인한 복지 제한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유엔범죄기구(UNODC)에서 2년마다 발표하는 전 지구적 살인 

연구(Global Study on Homicide) 보고서에서 살인 범죄가 심각한 국가로 지목된 과테말

라에서는 피해자 중 아동도 다수 포함돼 있다(UNODC 2013).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약물 남용과 일상적 폭력, 영양실조, 노숙 생활에 방치되는 소위 ‘거리의 아동들’(niñ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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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la calle)은 경범죄를 저지르거나 실외에서 생활하다가 자경단이나 경찰, 갱단에 의해 

살해되기도 한다(Coope et al. 2006, 526; Correa 2013, 338). 1960년부터 1996년까지 

지속된 내전 기간에 자행된 집단 학살의 주요 피해자 중 한 측이 부랑아동이었다(Lindblom 

2004, 57). 

과테말라 아동은 ‘돈으로 환산 불가능한’(priceless) 가치를 지니며 유년기를 보호받는 

서구의 아동과 차별화된 삶에 방치돼 있다(Zelizer 1994). 아동 대상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과테말라에서는 2001년에 최소 1,040여명의 아동이 살해당했으며, 2014년에도 

최소 660명의 아동이 살해당했다(Butterly 2015; Lindblom 2004, 29). 여아를 14세 

때부터 결혼시킬 수 있는 과테말라에서 일부 부모가 상대적으로 고령인 배우자와 딸을 

결혼시키는 원인은 궁핍이다(Butterly 2015). 아동을 겨냥한 성폭행과 성추행 피해도 

심각한 수위라고 지적된다(Speizer et al. 2008, 460). 아동 대상 범죄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법의 공백으로 인해 아동은 심각한 사고를 겪고 있으나(Offit et al. 2010, 2), 무능하고 

부패한 경찰에 대한 불신 및 처벌의 한계로 인해 범죄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Briggs 

2010, 204; Correa 2013, 341; Offit et al. 2010, 3). 

위의 문제는 국외입양에 영향을 미치는데, 아동 학대를 비롯한 아동 대상 중범죄가 

만연한 과테말라에서는 소외아동이 국외로 입양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여길 수 있다

(Groza et al. 2009, 653; Wilson et al. 2005, 746~747). 공공의료가 취약한 상태에서 

질병을 앓는 아동에게 기본적 의식주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원가족은 불법 입양 유혹에 

취약해진다. 의료비용 부담으로 집에서 출산하는 문화는 출생 신고 미등록 및 서류 위조를 

부추긴다. 마지막으로 소외아동이 직면한 고난은 과테말라인들에게 아동인권 문제를 부각

시키는데, 거짓 합치 효과(false-consensus effect)처럼 자국에서 수난을 당하는 아동이 

국외에서도 유사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게 된다. 타국에 비해 국외입양에 

대한 불안이 증폭된 데는 과테말라의 열악한 아동인권이 자리한다.

현재 과테말라에서 국외입양 폐단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는데, 2007년에 개정된 

입양법에는 민간 입양 기관 난립으로 인한 폐단을 최소화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다(Rotabi 

et al. 2012a, 404). 정부는 입양 제도를 정비하며 불법 입양 중개인이 침투할 여지를 

없애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Rotabi et al. 2012a, 404). 과테말라에 태부족한 아동 

전문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해 <대안돌봄 가이드라인과 가족보존> 강좌를 유니세프와의 

공조로 개설해서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Rotabi et al. 2012a, 410). 

하지만 루마니아와 캄보디아, 엘살바도르가 심각한 불법 입양 사건들로 홍역을 치렀던 

것처럼, 대형 입양 스캔들이 속출했던 과테말라에서는 국외 입양송출이 외부적 요인으로 

급감하고 있다. 미국 등 몇몇 입양수용국에서 과테말라 출신 아동 입양을 기피하자 국외 

입양송출이 급감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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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과테말라 아동의 미국 입양송출 기록14)

해당년도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미국 입양 송출수 13 29 23 7 32 50 754 4112 4726

해당년도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미국 입양 송출수 4135 3783 3264 2328 2419 1610 1516 1002 854

위의 도표는 과테말라 국외 입양송출 추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과테말라 아동의 미국 

입양은 한때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2007년에는 무려 4,726명가량 입양됐다. 그러나 2009년

부터 입양송출이 급감하더니 2010년부터는 비교적 소수의 아동만 미국에 입양되었다. 

2016년에는 불과 2명만 미국에 입양되는 등 사실상 과테말라의 국외 입양송출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The Bureau of Consular Affairs 2017). 국외입양 통계 전문가 

셀만(Peter Selman) 역시 과테말라의 국외 입양송출이 최근 현저히 감소하는 현상에 

주시하고 있다(Selman 2015, 12). 

과테말라 출신 연구자 마로긴(Ingrid Ailin Dávila Marroquín)은 과테말라의 국외입양이 

미국에 압도적으로 의존하는 특징을 법무상(Procuraduría General de la Nación)이 

발표한 통계 자료로 입증한다(Marroquín 2006, 71).15) 과테말라 아동의 최대 입양수용국이

었던 미국 입양이 사실상 중단되며 국외입양이 쇠하고 있으며, 국가입양협의회(Consejo 

Nacional de Adopciones)에서는 과테말라의 국외입양이 중단되었다고 공표하고 있다

(CNA 2017).

이 점에서 보건대, 과테말라가 국외 입양송출을 재개하려면 인신매매나 입양 서류 위조, 

원가족 농락과 같은 불법 요소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요컨대, 과테말라에서는 국외 

입양송출이 아동인권 증진과 합법적 입양의 증명이 되는 기묘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Ⅳ. 과테말라의 국외입양 논란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국과 과테말라는 국외입양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주요 입양송출국이다. 국외입양

14) 본 통계는 미국 국무부와 과테말라 법무상의 통계자료를 참고했다. 

15) 과테말라에서 발표한 자료에 미국 국무부 및 셀만의 통계와 배치되는 결과가 자주 발견되는 
점은 과테말라의 아동 입양송출 통계의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만든다(Selman 20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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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에서 불법 입양 혐의로 지탄을 받은 과테말라나 루마니아, 중국, 캄보디아, 러시아 

등과 달리, 한국의 불법 입양 사례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한국의 국외입양 

폐해 역시 간헐적으로 지적돼왔다(정소라 2016). 한국에서는 열악한 처지에 놓인 원가족이 

스스로 양육하도록 지원하기보다 입양을 강권하는 입양 기관의 자세, 원가족에게 정확한 

입양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점, 아동의 친생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형제자매에게 입양 

동의를 대신 받는 절차상의 허점, 아동의 정체성이 위장된 채 입양되는 사건이 지적되고 

있다(박정준 2017; Liem 2000; Trenka 2009). 일부 입양인과 원가족은 굴곡진 한국의 

국외입양의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억의 정치학을 이끌고 있다(Trenka 

2012).

그렇다면 불법 입양 혐의가 밝혀져서 국외입양 중단을 공표하게 된 과테말라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첫째, 국외 입양송출이 일종의 아동복지 방안으로 

활용되는 현실에서 한국의 입양 관계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 이후 절대빈곤 속 전쟁고아가 폭증하는 ‘예외상태’에서 일시적 대책으로 시행된 

국외 입양송출이 제도화되어서 지속되고 있다. 저출산 현상과 인구 고령화 등 인구 위기가 

현실화된 지경에서도 한국은 매해 수백 명의 아동을 여러 입양수용국에 보내고 있다(박정준 

2017; 보건복지부 2017). 한국의 인구 구조가 대부분의 입양수용국과 유사해진 상황에서 

한국 아동들의 입양송출이 중단되지 않는 현실은 국외입양을 중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기보

다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Kim 2010).

이 점에서 한국에서 국외 입양송출을 줄이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국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상당수가 미혼모의 자녀들인데, 양육 책임을 미혼모에게 전가하는 

현실은 미혼모 가구에 대한 편견 및 지원 부족과 맞물리며 요보호아동을 양산하고 있다. 

미혼모 가구가 받는 지원금을 국내 양부모들이 받는 수준만큼이라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우선 필요한데, 미혼모들이 사회적 지원 속에서 양육할 수 있을 때 국외 입양송출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16) 

둘째, 한국에서 여러 민간 입양 기관이 성업 중인 상태가 국외입양을 중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입양 기관은 자체 인력 고용과 사업 규모 확장, 친입양 문화 홍보, 미혼모 

관리, 사후입양 서비스 등 기관의 영속성을 꾀하고 있다. 민간 입양 기관이 국내외 입양을 

총괄하는 구조는 한국 정부가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외 입양송출에서 제 역할을 

16) 현재 한국의 국내입양 양부모들은 여러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예컨대, 입양 기관에 지급하는 
입양비용 지원, 입양아 양육수당 지급(만14세 미만에 한해 월 15만 원 지급),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별도 지원(만18세 미만), 입양 양육 보조금, 의료비 지원 
및 의료급여 1종으로 지정하여 의료비 지원, 입양아 심리치료비 지원 등이 나온다(박미정 201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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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한국정부는 입양 기관들과 기실 ‘상생’하며 이점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외화가 부족했던 시절 외국의 양부모가 지불하는 입양수수료는 한국 경제에 

버팀목이 되어주었으며, 요보호아동을 국외로 대규모로 입양 보내며 복지에 할애해야 

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허나 최근 국외입양 제도의 폐단이 속속 밝혀지며 한국정부나 

입양 기관의 태도가 비판을 받기도 한다. 입양 수수료 수령 등 수익성 확보에서 무관해지기 

힘든 입양 기관의 특성상 국외입양이 산업으로 전락하는 사태가 여러 입양송출국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외입양 제도를 민간 입양 기관에게 일임한 결과 각종 문제가 불거진 과테말라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한국에서는 좀 더 체계화된 입양 제도 시행이 요구된다. 과테말라에서

는 입양 기관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법조인과 공증인, 사회복지사 등이 결탁한 불법 조직이 

수십 년간 국외입양 제도를 악용했는데, 체계화된 불법 입양 조직의 활황 속에서 아동과 

원가족의 권리가 침해됐다. 한국에서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을 시행한 조처는 불법 

입양 근절뿐 아니라 입양인의 이익을 도외시했던 문제를 개선하는 목적을 담고 있으나(김재

민 2016, 309), 여러 입양 기관과 언론은 지속적으로 이 법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절차에 따라 입양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위기에 처한 요보호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셋째, 국외 입양송출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과거 과테말라 

군부 및 정부에서는 내전 기간 민중의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동 유괴와 불법 입양을 

자행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국외 입양송출에 동원된 입양아의 고통을 기억하며 입양인

의 ‘입양 노동’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Müller 2012). 2십만 여명에 육박하는 한국 

입양인들이 경제발전 시기에 외화 공급 및 부모 되기를 갈망하는 서구인들의 가족 구성에 

일조했으며, 국외입양으로 맺어진 한국과 입양수용국들과의 관계가 양국에 이로움을 

준 측면이 있다. 국외입양 제도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며 입양의 3주체가 소외되는 일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입양될 수 있는 아동 중 소수자 아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과테말라에서 

국외로 입양되는 아동 대부분이 원주민 아동들이거나 장애아이었다. 라디노 아동이 주로 

국내에서 입양되는 것과 대조적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한국에서는 장애아나 소위 “건강 

이상” 아동들이 국외로 입양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보건복지부 2017). 애당초 입양의 

목적이 아동의 성별이나 장애 여부, 연령, 인종, 유기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위기에 

처한 아동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헤이그 국가 간 입양협약의 정신을 

한국에서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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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고에서는 국외입양의 역기능이 실제보다 과장되어서 회자된 사례가 되풀이된 과테말라

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과테말라에서는 군부정권이 유포시킨 입양 관련 괴담 피해가 현실화

된 전례가 있다. 실종된 아동의 행방을 몰라서 전전긍긍하던 과테말라인들에게 전파된 

유언비어는 입양 관련 괴담의 현실적 공포를 보여주었다. 

본고에서는 주요 입양송출국이 된 과테말라 국외입양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사회복지 부족과 낙태 제한, 빈곤, 전통적 지역공동체 와해가 국외입양의 표면적 원인을 

제공했다(Rotabi et al. 2012a, 404). 여기에 저학력 빈곤계층인 원가족을 유혹하는 불법 

입양 중개인은 과테말라가 불법 입양의 진원지라는 악명을 듣도록 만들었다(Banks 2004, 

32). 내전 기간 일종의 전술로써 아동 유괴와 불법 입양이 활용됐던 과테말라에서 실종된 

자녀의 행방에 애타하던 과테말라인들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분노를 전가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규명에 접근하지 못했다. 내전 종전 후 과테말라에서 불법 입양이 문제가 된 데는 

불법 입양 중개인뿐만 아니라 국외입양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내전 기간의 관행이 근절되

지 않은 원인도 작용한다. 최근 들어 국외입양과의 연장선상에서 과테말라 아동의 현실이 

지적되고 있다. ‘거리의 아동’의 간난신고, 아동 대상 범죄 창궐, 조혼 강요, 미취학으로 

인한 문맹과 아동 노동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국외입양 종식 노력에 앞서서 아동인권 증진에 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불법 입양 혐의가 부각되는 외부 요인 때문에 과테말라에서 

국외 입양송출을 중단하게 될 처지에 놓여있다. 과테말라는 요보호아동을 국외로 입양 

보내기 위해 불법 입양 요소부터 근절해야 하는 역설적 상황에 처한 것이다. 향후 과테말라에

서 국외입양 제도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요보호아동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요구된다. 

심각한 수위의 불법 입양이 과테말라를 인구비율상 세계 최대 규모의 입양송출국으로 

이끌었다는 점에 대한 숙고가 필요해 보인다. 요보호아동 ‘구출’(rescue)을 기치로 전개된 

국외입양 과정에서 정작 아동이 극심하게 소외되는 형국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테말라와 동일하게 주요 입양송출국이 된 한국에서는 불법 입양으로 점철된 과테말라의 

사례를 교훈 삼아 국외입양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는 자세가 요구된다. 원가족 양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 요보호아동 보호 문제를 입양으로 풀려는 관행 극복, 절차에 따른 

엄격한 입양 절차, 입양 관련 법 강화, 아동의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양육하려는 입양 

문화의 변화가 요구된다. 상흔으로 점철된 한국의 국외입양 역사에 대한 집단 기억과 

반성이 뒤따를 때 한국의 국외입양 제도도 본궤도를 찾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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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Development of a Transnational Adoption in 
Guatemala

Park Jeongjun (Chungang University)

 The transnational adoption in Guatemala is closely linked with its social phenomena. 

Poverty-stricken households, lack of social welfare, abortion restriction have resulted 

in large number of abandonment of children. Moreover, the decay of extended families 

in poor neighbourhoods in Guatemala often leads to adoption. Above mentioned 

phenomena are said to be explicit reasons why transnational adoptions are widespread 

in Guatemala. Illegal adoption is also prevalent in Guatemala. There are side effects 

of transnational adoption in Guatemala. Some foreigners in Guatemala in the 1980s 

were sometimes mistaken for “child kidnappers” by Guatemalans. This rumour has been 

bruited about for many years. However, in reality, “kidnapped children” had been placed 

into foreign families. Whereas, in Guatemala, Government vowed to put an end to 

illegal adoption in their country, but has failed as many times. Furthermore, many 

thousands of children have become adoptees owing to human trafficking and coercion 

after long civil war in Guatemala. In Guatemala, human rights abuses of children after 

numberless false rumours about their children’s wellbeing give rise to illegal adoptions 

and fear.

<Key words> Transnational adoption, Enforced disappearance, Illegal adoption, 

The truth about missing children, Child organ stealing rumour 


